
 

 

  

성년 후견 제도란? 

성년 후견 제도란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문의처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상담은 

법적 문제로 고민될 때의 

문의 

임의 후견 계약에 

대해서는 

성년 후견을 신청하기 

위한 수속, 필요 서류, 

비용 등에 대해서는 

각 시구정촌의 지역포괄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 장애인의 상담 창구는 시구정촌 및 시구정촌이 위탁한 지정 

상담지원 사업자입니다. 

* 시구정촌에 핵심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곳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창구의 연락처 등에 대해서는 각 시구정촌의 창구로 

문의하십시오. 

* 일반전화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3분 8.5엔(세금 별도)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 IP전화에서는 '03-6745-5600'으로 전화하십시오. 

일본사법지원센터(법 테라스) 

평일 9:00~21:00, 토요일 9:00~17:00

일본공증인연합회 

또는 전국의 공증사무소 
법원 웹사이트(후견 포털 사이트) 

성년 후견을 신청하기 위한 수속에 관한 안내 및 정형적인 신청서와 

그 기입 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법원의 소재지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색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을 위하여 

가정법원 

구분 본인의 판단 능력 지원자 

보조 부족 보조인 

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좌 현저히 부족 보좌인 

후견 부족한 것이 통상인 상태 성년 후견인 

임의 

후견 

본인이 판단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본인이 미리 체결해 둔 임의 후견 계약에 

따라 임의 후견인이 본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임의 후견 

감독인을 선임한 시점부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원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수의 사람이나 법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 속 의  흐 름

판단 능력이 부족한 분이 

예를 들어... 
• 집을 팔고 싶을 때 

•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 유산 분할을 하고 

싶을 때 
혼자서 하기는 불안하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공정증서로 

체결합니다. 

임의 후견 

계약 

공증사무소 

판
단 

능
력
이 

부
족
해
졌
을 

때 

신청 

보조/보좌/후견의 

개시 신청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것] 

• 신청서 

• 진단서(성년 후견용) 

• 신청 수수료(1건당 

800엔분의 수입인지) 

• 등기 수수료(2,600엔분의 

수입인지) 

• 우표 

• 본인의 호적등본 

         등 

임의 후견 감독인 

선임 신청 

* 신청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조사 등 

법원에서 사정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 능력에 

대해 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심
판

 

감독 
※감독의 흐름 

가정 

법원 

임의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 

감독인 등 

임의 

후견인 
성년 

후견인 등 

지원 
성년 

후견인 등 
본인 

신변을 배려하면서 

재산을 관리합니다. 

성년 후견 등기 

심판 내용은 호적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법무국

상세 내용은 가정법원에 준비되어 

있는 일람표 등에서 확인하십시오. 


